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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시스템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학교급식용 쇠고기의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우리원에서 운영하교 있는 쇠고기검수시스템을 어용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① 우리원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반드시 츠산물검수사스템 참여 학교 화원가입을 클릭하여 기입합니다.

② 학교에 납품하는 납품업체의 정보를 등록 해주어야 합나다. 납품업체가 변경돠었을 경우에는 추가 

등록이 필요합니다.

③ 메뉴에서 검수확인내역 등록을 선택 후, 검수내역을 등록합니다.

④ 등록한 내용을 조회수정/삭제하기 위해서는 검수확인내역 조화를 선택 후 검수일자를 클릭하면

됩니다.

X 기티 궁금한사항은 인터넷서비스/검수시소넴 사용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홈페이지 내 비밀번호 변경 방법은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_ 개인정보 변경（클릭） f 비밀번 

호가 변경됩니다. 비밀번호는 문자（명문, 한글） + 숫자 혼용이 가능（4자리 이상도 사용 가능）합니다.

次 아이디와 비민번호는 시스템에 집근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배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노출되기 쉬운 비밀번호 사용을 자제해 주사기 바랍니디.

젖소를 육우로 표기하여 판매하는 경우 어떻기 처리하는지?

정부（농식품부）에서는 식육의 부위별 ,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 대해 농식품부장관의 고시 

（AX冷-49호（2009 6.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에 의하면 솨고기는 품종（한우, 육우 젖소）, 원산지, 등그 부위, 100g 당 가격 작업장 개衲 

별번호 등을 정확히 표시하여 판매하氏록 규정하고 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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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은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계란）의 품질（등급）을 판정하는 

기관으로 언급하신 품종을 속이는 것에 대한 단속은 시 • 군 - 구나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가거나 부정을 목격하셨을 때 해당 시 . 군 • 구청이나 농관원의 부정유통 

신고（1588-8112）코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학교명, 업체명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요?

학교명이나 업체명, 대표자 정정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나다.

최초 가입당시 정보가 잘못된 경우 또는 변경된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근거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타인의 등급판정결과를 열람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心

걔인의 등급판정결과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받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동와를 얻어 위임관 

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임관리는 수임자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f 위임관리 신청 一 위임장 출력 _ 위임자 서명 f 팩 

스 또는 우편으로 위임장을 접수 하시면 확인 후 위얌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한 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행할 수 있나요?

우리 원은 비영리기관으로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으며 우리원에 납입하신 등끕판정수수료의 경우 계산서로 발행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등급판정 신청자의 사업자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면 부가서비스 

메뉴에 인터넷 계산서 항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등급판정결과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등급판정결과는 출하 , 등급판정 신청서를 기준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동일인 - 동일업체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 또는 출하자 주민번호 • 사업자번호가 잘못 기록된 경 

우 시스템에서는 타인으로 인식합나다출하 - 등급판정신청 후 결과가 조화되지 않는다면 출 

하 • 등급판정신청하신 도축장에 출하자 •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ife 등급판정확인서를 인터넷으로 출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죠?

등급 판정 확인서의 추기 발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 등급 판정 확인서는 등급 판정신청인에게 발 

행하며 등급판정신청인은 우리원의 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력을 위해서녾 납품업체를 등록해야 하며 납품부위 • 납품중량을 등록해야만 출 

력이 가능합나다.

등급판정확인서에 따른 부위별 생산가능 고기량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원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시 보이는 부위별 생산 가능 고기량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발간한 소 • 돼자 도체수율조사（2004년 12월）를 인용하여 계산된 고기 

량이며 실제 유통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았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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